
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4] <개정 2022. 5. 25.>

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(제59조관련)

구분 일반 개별

 1. 건설기계 대수  5대 이상(둘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

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 4대 이하

 2. 사무실 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

류 

 3. 사무 설비  수입금의 관리,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

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

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

없음

 4. 주기장 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

권을 확보할 것

24㎡×(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대수)0.815 + 

80㎡×(타워크레인대수)0.815

    비 고

 1.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․광역시․시․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(타워크

레인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). 다만, 특별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

경기도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, 광역시 및 시ᆞ군의 경우에는 사무실

이 위치한 광역시 및 시ᆞ군에 연접한 광역시․시․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

다.

 2.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와 공동으로 

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.

 3.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「농지법」․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

법률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

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.

 4.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

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.

 5.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

주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 6. 무한궤도식 및 드럼 등 기타방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

하여 주기장면적을 산출한다.

 7.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등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주기장 면적을 

산정하는 때 건설기계 대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 8.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, 이 경

우 확보하여야 하는 주기장 면적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보유한 건설기계



의 총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.

 9. 2개 이상의 장소에 주기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주기장에 주기할 수 있는 

건설기계의 총 대수는 각각의 주기장 면적에 대하여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

계 대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.


